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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운영위원회 검토 안건【 】

◎ 년 안전보건교육기관 세부평가계획 검토 ‘19

  평가등급 기준점수 변경 

 

심의결과
안 적용1 ) 평가 등급의 구분은 년 평가시 안을 적용하여 등급 구분을  : ‘19 1

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등급구분 점수를 상향하여 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, 

 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평가 이후부터 금년도 평가 공고일 해당월 기준 

심의결과
평가 시기 일부 조정

위탁 직무 건설 교육기관 ( · ( ) : 2018.09.01.(10.01) 2019.08.31.)∼

  평가대상기간 중 설립한 기관에 대한 대상 여부 판단 

심의결과 개월 이상 업무 수행기관에 대해 평가6

◎ 온라인교육기관 학급 정원 준수 평가 「 」 

  학급정원 적정성 여부 평가 시 온라인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집체교

육 실적과 같이 평가할 것인지 ?     

심의결과
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해당없음 으로 평가 제외 후 총배점 「 」

점을 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 산정960 1000

평가등급
기준점수

안(1 ) 안(2 ) 안(3 )

등급S 점 이상900 점 이상900 점 이상900

등급A 점 이상 점 미만800 900∼ 점 이상 점 미만800 900∼ 점 이상 점 미만800 900∼

등급B 점 이상 점 미만600 800∼ 점 이상 점 미만600 800∼ 점 이상 점 미만700 800∼

등급C 점 이상 점 미만500 600∼ 점 이상 점 미만400 600∼ 점 이상 점 미만600 700∼

등급D 점 미만500 점 미만400 점 미만600

요약 등급 점수 변경C
전년과 동일 하게 평가후 

년도부터 안 적용‘20 3
점 단위 등구간 점수 100

등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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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체험교육 실시 비율 적정 여부 및 프로그램을 통한 체VR XVR VR

험교육 인정 여부

  금년도 체험교육 실적 평가 시 체험교육 연간 실시율VR VR 적정  

기준 적용 수준은? 

심의결과 만점기준 50%

  프로그램 사용 교육에 대한 체험교육 인정 여부XVR VR ?   

심의결과 불수용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: XVR


